
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9] <개정 2026. 4. 13.>

제품검사의 방법 등(제21조제4항 관련)

1. 제품검사주기

 가. 생산제품검사는 로트(lot)별로 한다. 

 나. 품질제품검사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1개월, 3개

월 또는 6개월,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은 1개월, 6개월 또는 1년 

중에서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자가 선택한 주기마다 1회씩 한

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와 상

관 없이 별도로 품질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. 

   1) 불량 소방용품의 유통에 관한 제보, 언론보도, 민원 등으로 

인하여 소방용품 생산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

는 경우

   2) 품질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어 다른 소방용품에 

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

2. 생산제품검사의 방법

 가. 생산제품검사는 검사를 신청한 소방용품 전부를 검사하거나 검

사를 신청한 소방용품 중에서 일정한 수량의 표본을 추출하여 

검사하되, 구체적인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

 나. 소방용품이 2개 품목 이상 서로 결합되거나 충전되어 제조되거

나 수입되는 경우에는 서로 결합되거나 충전된 상태로 검사할 

수 있다.

3. 품질제품검사의 방법

 가. 품질제품검사는 공정심사와 정밀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품

질제품검사를 적용하기 위한 최초의 정밀검사는 품질제품검사 

신청 이전에 한 생산제품검사의 실적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. 다

만, 생산제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, 다른 제품검사기

관에서 생산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

 나. 공정심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  1) 공정심사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실시하며, 다음의 항목

(이하 "품질관리체계 운영"이라 한다)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

시하는 심사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다. 

    가) 품질경영관리

    나) 설계 및 개발

    다) 구매 및 생산 절차

    라) 자체검사체계

    마) 품질개선 활동

    바) 합격표시 등의 관리

  2)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당시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소

방용품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또는 품질

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

심사 평가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 다. 정밀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 

  1) 정밀검사는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대표 형식을 선정하고, 

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으로서 유통 중이거나 출고 대기 중인 

소방용품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다. 

  2) 정밀검사는 이전 품질제품검사 적용 후 생산된 소방용품을 대

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제1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

품검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생산

된 소방용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. 

 라. 품질제품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품질제품검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

새로운 품목단위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이

나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바로 품질제품

검사를 적용한다. 

 마. 제조자가 둘 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하여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



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단위별 품질

제품검사의 시행 일정을 일원화할 수 있다.

4. 그 밖에 제품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

바에 따른다.


